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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?

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

선정한 대리인(선정대리인)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신청대상 불복청구 :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판청구

지원대상

구분 내용

청구인

신청요건

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*배우자 포함

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(부동산·회원권·승용차) *배우자 포함

평가방법 : 지방세법(제4조) 상 시가표준액

청구·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

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는 신청불가

법인 제외 개인만 가능, 법인은 신청불가

고액·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* 및 명단공개대상**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

지원절차

지방세 의의 지방세의 체계 구제제도 납세자 보호관제도

지방세 상담 전화 안내 지방세 납부방법 마을세무사제도

편리한민원 >  지방세 >  지방세안내 >  선정대리인제도

불복청구(납세자)
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

판청구
*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

(선정대리인 선정 신청(납세자))

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

(지자체)
세무대리인 없이

1천만원 이하인 경우

선정대리인 선정 신청(납세자)
*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

(불복청구(납세자))

선정대리인 지정 통보(지자체) 불복업무 대리 수행

선정대리인제도

선정대리인제도

(http://www.gangjin.go.kr)

/www/civil_complaint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selective_agent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mean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system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relief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protect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call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payment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village_tax
/www/civil_complaint/local_taxes/taxesinfo/selective_agent


재산·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, 접수일
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

(선정대리인)

C O P YR IG HT ⓒ G ANG JIN-G UN. ALL R IG HT

R ES ER VED.

(http://www.gangji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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